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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경기도지사(건축디자인과장)
(경유)  
제목 관원 질의(업무대행건축사 지정 관련)에 대한 회신
1. 경기도 건축디자인과-23471(2021.10.29.)호 관련입니다.

 
2. 질의 요지
  「건축법 시행령」제20조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관련,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현
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해 시·도지사가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한 명부에서 업
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
 
3. 답변 내용
   우리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허가, 건축신고,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시 허가권
자가 건축사에게 대행시키고 있는 현장조사 등의 업무대행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
영될 수 있도록 「건축법 시행령」제2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개정(2021.1.8.) 한 
바 있습니다.
 
   동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시·도지사는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
사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·관리하고, 허가권자는 해당 명부에서 업무대행건
축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 
   다만,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
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건축허가나 건
축신고 시 현장조사 등의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
니다.
 
   따라서, 질의하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는 허가권자
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통해 대행하게 하거나 시·도지
사가 작성한 명부에서 건축사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임을 회신합니다. 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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